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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라살 럽 리  동산 신탁 1 (리 -재간 )  

신탁계약  

한  드코드 - 68584 

 : 2007  5월 8  

 

1   

 

1 ( )  신탁계약  본시 과 업에 한 ( 하 “ ” 라 한다)에 한 

집합   하는 에 라 신탁  , 신탁재산  운   리  함에 

어 집합 업  한 신탁운 주식 사  신탁업  도 행 울지  수행하여야 

할 업  등 필 한 사항과 수  리  에 한 사항  함   한다. 

 

2 ( 어  )  신탁계약에  사 하는 어  는 다  각  같다. 다만, 각 에  

하지 아니하는 어에 하여는 과 규 에  하는 에 한다. 

1. “수 ”라 함   신탁  수  보 하는  말한다.  

2. “ 업 ” 라 함  한 거래  개  말한다.  

3. “ 신탁” 라 함  집합 업  탁 가 신탁업 에게 신탁한 재산  신탁업  하여  

그 집합 업  지시에 라 ·운 하게 하는 신탁 태  집합  말한다. 

4. “ 동산 ” 라 함  집합 재산  100  50  과하여 동산 및 동산  에 

하는 집합  말한다. 

5. “개방 ” 라 함  매가 가능한 집합  말한다. 

6. “ 가 ” 라 함  가   납  가능한 집합  말한다. 

7. “ ” 라 함  매보수  차  하여 가격  다 거나 매수수료가 다  여러 

 집합  발행하는 집합  말한다. 

 

3 (집합     등) ①  신탁  동산 신탁 , 신탁   

"한  라살 럽리  동산 신탁 1 (리 -재간 )"  한다. 

②  신탁  다  각  태  갖는 집합  한다.  

1. 신탁 

2. 동산(리 -재간 ) 

3. 개  

4. 가  

5.  

③  신탁   집합  는 다  각  같다. 

1.  A 수 : 취 매수수료  징 하   가 한  없는 수  

2.  C1 수 : 매수수료가 없   가 한  없는 수  

3.  C2β 수 : 매수수료가 없  50억 상 매 하는 만 가 할 수 는 수  

 

4 (집합 업   신탁업  업 ) ①집합 업 는 신탁  ∙해지, 신탁재산  

운 ∙운 지시업  수행한다. 

②신탁업 는 신탁재산  보   리하는  집합 업  신탁재산 운 지시에 

 산  취득  처  행, 해지    지 , 집합 업  신탁재산 

운 지시에 한 감시업 , 신탁재산  평가  공   가격산   여  등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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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 수행한다. 

③ 신탁재산  운 지시에 한   차, 각    공과  공 업  타 신탁업  

수탁업 처리에 한 사항 등   신탁계약에  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여는 과 

규  하는  내에  집합 업  신탁업  사 에 2009  02 월 04  맺  별도  

약 에 다. 다만,  신탁계약과  약  사 에 상 하는 사항  는 경우에는  신탁계약  

우 한다. 

 

4 2 ( 통 시 산에 한 운 업  탁) ①  시행   45  2  다 에  한 

규 에 하여 신탁재산  산  운 ·운 지시업 [집합 재산에 하는 지 (지 과 

 탁  포함한다)  결  행사  포함한다],  한 사 업   

신탁재산에 한 ㆍ 내 생상 ㆍ「 거래 」에  지 수단  

단순매매주 업  사결 한 지 탁하지 아니하는 신탁재산  평가업 에 하여 

3 ( 하 “해 탁집합 업 ”라 한다)에게 업  탁할 수 다. 

 ② 해 탁집합 업 는 1 항  규 에  한 에 라 통  시   17  1 항 

1   1-2  산에 하여  에 거, 운   운 지시 등  업  

수행한다. 

 ③ 집합 업 는  시행  99 2 항 5 에 거 다  각  리  행사하는 한  

해 탁집합 업 에게 한다. 

   1. 주식매수청  행사 

   2. 공개매수   

   3. 상  청약 

  ④ 해 탁집합 업 는 계약에 하여 탁  업  수행함에 어  량한 리  

주  다하여야 한다. 

⑤ 1 항  규 에 하여  집합 규약 시행  재 해 탁집합 업 는 라살 스트 트 

매니지 트 시큐리티  비 .브 .(LaSalle Investment Management Securities B.V.)  하 , 

집합 업 는  집합 규약에  하는 에 라 해 탁집합 업  변경할 수 다.  

경우 해 탁집합 업 가 그 업   하여 에게 해  생시킨 에는  

신탁  집합 업 가 그 해  상할 책  다. 

 

4 3(해 보 리 ) 신탁업 는 다  각  업  수행하  하여 집합 업  

하여 해 보 리  할 수 다. 

1. 17 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 해 에 탁한 산  안 한 보   리업  

2. 1  신탁재산에  생하는 수  심업  

3. 1   2  업  다고 신탁업 가 단하는 업  

 

5 (신탁계약    신탁계약 간) ①  신탁계약  각 당사 가 날 함  시  

생한다. 

②수 는  신탁계약에  한 사항     등에  한 사항  내에   

신탁계약  수락한 것  본다. 

③  신탁  계약 간  신탁   신탁계약  해지 지  한다. 

 

6 (신탁원본  가액  수  수)  신탁   하는  원본  가액  

1 당 1 원   30 에  한 가격( 하 " 가격" 라 한다)  하 , 할 

수 는 수  수   수는 10  한다.  

 

7 ( 가신탁) 집합 업 는 6  규 에 한 수  수  수   내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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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 할 수 , 가  규   시  등  집합 업 가 결 하 ,  차는 

 하는 에 다. 

 

8 (신탁  납 ) ①집합 업 는  신탁   하는 에 6  신탁원본액에 

해당하는 신탁   또는 수  신탁업 에 납 하여야 한다.  

②집합 업 는 7  규 에 라  신탁  가  하는 에는 가 신탁  

 또는 수  신탁업 에 납 하여야 한다.  경우 가 신탁  가 하는 날에 

공고 는 당해  수  가격에 가  하는 수 수  곱한 액  1,000  

나눈 액  한다. 

③ 2 항  규 에 한 가 신탁   가  하는 수 수에 시 공고  

가격  곱한 액  1,000  나눈 액  원본액 ,  또는 실에 상당하는 액  

수  처리한다. 

 

2  수  등 

 

9 (수  할) ①  신탁  수  1  단  균등하게 할하 , 수  

시한다. 

②  신탁  수 는 신탁원본  상   신탁   등에 하여 수  

별  수  수에 라 균등한 리  가지 ,  다  경우에도 그 리  

내 에는 차 가 없다. 

 

10 (수  행  탁) ①집합 업 는 6   7  규 에 한 신탁  

  가 에 한 수  행가액 액  납  경우 신탁업   아 

한 탁결 원   하여 다  각  1 에 해당하는 식 수  행하여야 한다. 

1.  A 수  

2.  C1 수  

3.  C2β 수  

② 매 사는 다  각  사항  재하여  310 1항  규 에 한 

계 (“수 계 ”라 한다. 하 같다)  ㆍ비 하여야 한다. 

1. 고객    주  

2. 탁 수    수 

③ 2항  규 에 한 수 계 에 재  수  그 재시에  309  

규 에 라 한 탁결 원에 탁  것  본다. 

④수 계 에 재  (“실질수 ”라 한다. 하 같다)는 탁 수  하 , 

탁 수 에 한 공 지  가지는 것  한다. 

⑤ 1항 각  수   다   수  가하거나 수   변경 또는 

특   수  폐지하고  하는 경우에는 43  1항  규  한다. 

 

11 ( 탁 수   등) ①실질수 는 당해 수  매한 매 사에 하여 

언 든지 탁 수   청 할 수 다. 

②집합 업 는 1 항  규 에 한 탁 수  청 가 는 경우 1,000 , 

10,000 , 100,000 , 1,000,000 , 10,000,000 , 100,000,000 , 1,000,000,000  

7  수  행하여 한다.  경우 집합 업 는 수  에  실비  

실질수 에게 청 할 수 다. 

③실질수 는 수   함에 어 수  수량  하는  수  

 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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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(수  재 ) ①실질수 가 아닌 수 (“ 보 수 ”라 한다. 하 같다)는 

실·도난 등  사  하여 수  실하는 경우에 공시 고에 한 결  본 또는 

등본  첨 하여 집합 업 가 하는 차에 라  수  매한 매 사  경 하여 

집합 업 에 수  재  청 할 수 다. 

② 보 수 는 수  훼  또는  경우에  수  첨 하여 집합 업 가 

하는 차에 라 집합 업 에 수  재  청 할 수 다. 다만, 훼  또는  

도가 심하여 그 진  별하  곤란한 에는 1 항  규  한다. 

③집합 업 는 1 항  2 항  규 에 하여 수  재 하는 경우 

보 수 에게 실비  청 할 수 다. 

 

13 (수  양도) ①수  양도에 어 는 수  하여야 하 , 수  

는  한 지  한다. 

②수 계 에  체  재가 수  양도 또는 질   하는 

경우에는 수  가 었  것과 동 한 것  본다. 

③수   집합 업 가 하는 차에 라 취득한 가 그 과 주  수 에 

재하지 아니하  집합 업 에게 항하지 못한다. 

 

14 (수   실질수 ) ①집합 업 는 수  에 한 업  

한 탁결 원에 탁하여야 한다. 

②집합 업 는 한 탁결 원과 수   등  한 탁계약  체결하고, 

한 탁결 원  ∙신탁계약 ∙ 탁계약   규  등에 라 업  처리하여야 한다.  

③집합 업 는 결  행사하거나 등    타 수  또는 질  리  

행사할  하  하여 한 간  하여 수  재변경  지하거나 한 날에 

수 에 재  수  또는 질  그 리  행사할 수  또는 질  볼 수 다. 

④집합 업 는 항  간 또는 한 날  한 경우 지체 없   한 탁결 원에 

통지하여야 한다.  

⑤한 탁결 원  4항  규 에 라 통보   경우 매 사에 하여 실질수 에 한 

다  각  사항  통보  청할 수 다. 

1. 실질수  , 주   우편 주  

2. 실질수 가 보 한 수    수 

⑥ 5항  규 에 라 매 사  통보   한 탁결 원  그 통보  사항과 

통보 월  재한 (“실질수 ”라 한다 하 같다)  하여야 하 , 집합 업 가 

수  재사항  통보  청하는 경우 수   실질수  과 수  수  

통보하여야 한다. 

⑦ 6항  규 에 한 실질수 에  재는 집합 업 에 하여 수 에  재  

동 한  가지 , 실질수 는 수  리행사에 어 는 10 4항  규 에 한 

공 지 에 상당하는 수  가지는 것  본다. 

⑧집합 업 가 3항  날  한 경우에는 상  354 4항  단  한다. 다만, 다  

각 에 한 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1. 매 결 에 한 상 산과 매연 산  리  한  하는 경우 

2. 수  합병승 에  신탁  합병  하는 경우 

3. 신탁해지에  상 지  해  하는 경우 

4. 신탁 계 간 료에   지  해  하는 경우 

 

  3  신탁재산  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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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 ( 산운 지시 등) ①집합 업 는 신탁재산  운 함에 어 신탁업 에 하여 

신탁재산별  상 산  취득·처  등에 하여 필 한 지시  하여야 하 , 신탁업 는 

집합 업  지시에 라 산  취득·처  등  하여야 한다. 다만, 집합 업 는 

신탁재산   운  하여 가피한 경우   시행  79 2 항에 하는 

 상 산  운 하는 경우 신   직  상 산  취득·처  등  할 수 

다. 

②집합 업  또는 신탁업 가 1 항에 라 상 산  취득·처  등  한 경우 그 

신탁재산  그 행책  담한다. 다만, 그 집합 업 가  64 1 항에 라 

해 상책 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③집합 업 는 1 항 본  규 에 하여 지시  하는 경우 산시스 에 하여 객 고 

하게 리할 수 는  통하여 지시  하여야 한다. 

④집합 업 는 1 항 단 에 라 지시  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  미리 하여진 

산 에 라 취득•처  등  결과  공 하게 하 , 산 , 취득•처  등  결과, 

결과 등에 한    하고 지 리한다. 

 

16 ( )  신탁  럽 리 (Reits)   시행  94 2 항 4 에  규 하는 

주  상 산  하여 수  하는 것   한다. 

 

17 ( 상 산 등) ①집합 업 는 신탁재산  다  각  상   

운 한다.  

1.  시행   240 1항 2  규 에 한 「 동산 사 」에  동산 사가 

행한 주식   동 하거나 사한 것  럽지역  가 시 에 상 •등  또는 

상 •등   것( 하 “ 럽 리 ”라 한다) 

1-2. 럽지역  법  발행한 동산과  법 4 4항  규 에 한 지    

4 8항  규 에 한 탁   지 과  탁 (  

9 15항 3  주 상  행한 것  시 에 업공개  하여 행한 

공 주등에 한한다)( 하 “ 럽 동산  주식” 라 한다) 

2. 법 4 3항  규 에 한 채 , 지방채 , 특수채 (법 에 하여 직  립  

법  발행한 채  말한다), 사채 (신 평가등  BBB- 상 어야 하 , 사 사채 및 

주식 사채 , 산 동 에 한 법 에 한 산 동 계 에 라 발행하는 사채 및 

주택 당채 동 사법 또는 한 주택 공사법에 라 발행 는 

주택 당채 담보 채  또는 주택 당  한다)(  동 하거나 사한 것  

 행한 것  포함한다. 하 “채 ” 라 한다) 

3. 산 동 에 한 에 한 산 동 계 에 라 행 는 사채, 

주택 당채 동 사  또는 한 주택 공사 에 라 행 는 

주택 당채 담보 채  또는 주택 당 (  동 하거나 사한 것   

행한 것  포함한다. 하 “ 산 동 ” 라 한다) 

4. 업어 ( 업  사업에 필 한  달하  해 행하는 약 어   

시행 4 에  하는 건  갖  것), 업어  한 어   양도  

(양도   하고는 신 평가등  A3- 상 어야 하 ,  

동 하거나 사한 것   행한 것  포함한다. 하 “어 ” 라 한다) 

5.  5 1항 내지 3항  규 에 한 내 생상   생상  변동  

한 신탁재산  험  지하  한 헤지거래 ( 하 “ 생상 ” 라 한다)  

6. 내  리스 거래 

7. 매 건 매도(  간 후에 매수할 것  건  매도하는 경우  말한다. 하 



 
 

 6

 

같 ) 

8. 신탁재산  보 하는  여 

9.  차  

10.  시행  268  3항  규 에 한 신탁업  고 재산과  거래 

② 1항  규 에 하고 집합 업 는 매  원 하게 하고   

운 하  하여 필 한 경우 다  각   운 할 수 다.  

1. 단 (30  내  간 단 거래에 한 공여  말한다)  

2. 에  (만  1  내  상 에 한한다) 

3. 1  내지 2 에 하는 시 산 

 

18 ( 상 산 취득한도) 집합 업 는 17  규 에 하여 신탁재산  운  함에 

어 다  각 에  하는 에 라 다. 

1. 럽 리 에  는 신탁 산 액  60% 상  한다. 

     1-2. 럽 동산  주식에  는 신탁재산  30% 하  한다. 

2. 채 에  는 신탁 산 액  50% 하  한다. 

3. 산 동 에  는 신탁 산 액  40% 하  한다.  

4. 어 에  는 신탁 산 액  40% 하  한다. 

5. 생상  매매에  험평가액  신탁 산 액  10% 하  한다. 

6. 내  리스 거래는 거래시 에  하는 약  산 근거가 는 채  또는 

채  액  신탁  보 하는 채  또는 채  액  100% 하가 도  

한다. 

7. 매 건 매도는 신탁  보 하는 액  50% 하  한다. 

8.  여는 신탁  보 하는 액  50% 하  한다. 

9. 1-2  내지 4 에 한  차  신탁 산 액  20% 하  한다. 

10.  시행  268  3항  규 에 한 신탁업  고 재산과  거래 

 

19 (운    한) 집합 업 는 신탁재산  운 함에 어 다  각 에 해당하는 

행  신탁업 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  규 에   한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  

1.  신탁 산 액  10%  과하여  시행  84 에  하는 집합 업  

해 계 에게 다  각   운 하는 행 . 다만, 집합 업  주주나 

계열 사  해 계 과는 다  각   운 할 수 없다. 

가.  83 4항에  단  

나. 매 건 매수(  간 후에 매도할 것  건  매수하는 경우  말한다. 

하 같다) 

2.  신탁 산 액  10%  과하여 동  【집합 (  시행   

240 1항 2  규 에 한 「 동산 사 」에  동산 사가 행한 

주식  포함한다.  에  같다)  하 ,  시행  80 3항에  규 하는 원  

시  양도  , 업어   어 , 채 ㆍ ㆍ 원 가 하여 

고시하는 채 (債權)  포함한다 】에 하는 행 .  경우 동  등  행한   

지 과 지  한  각각 동  본다. 다만, 다  각  경우에는 

각 에  하는 에 라 10%  과하여 동  에 할 수 다. 

가. 채 , 한 행  69 에  한 행통 안   가나 지 단체가 

원리  지  보 한 채 에 신탁 산 액  100% 지 하는 경우 

나. 지 채 , 특수채 (가 에 해당하는 것  한다), 직  에 라 립  

 행한 어 [  4 3항에  업어    시행  79 2항 5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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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  할 ·매매· 개 또는 수한 어 만 해당한다],  

시행 79 2항 5 가  사 지   행한 어  또는 양도  

, 같   가 · 마  사 지   행한 채 ,  

시행 79 2항 5 가  사 지   지  보 한 채 ( 집  

 행한 채 만 해당한다.) 또는 어 , 경 개 에 가 어 는 가가 

행한 채 , 주택 당채 동 사  또는 한 주택 공사 에  

주택 당채 담보 채  또는 주택 당  주택 당채 동 사 에  

주택 당채 동 사 또는  시행  79 2항 5  가  사 지  

 지  보 한 주택 당채 담보 채  또는 주택 당 , 

상 지수집합  집합 ( 업규  4-52  규 에 한 

상 지수집합  집합  )에 신탁 산 액  30% 지 하는 

경우 

다. 업규  4-52  규 에 한 상 지수집합  집합 에 

신탁 산 액  20% 지 하는 경우 

라. 동  등  행한 지 (그  등  행한 지 과  탁  

포함한다. 하  에  같다)  시가 액  100  10  과하는 경우에 그 

시가 액 비 지 하는 경우.  경우 시가 액비  가 시 , 코스닥시  

또는 해  시 별  매  그 지  시가  액  그 시 에  거래 는 

든  시가  액  합한 액  나눈 비  1개월간 평균한 비  

계산하 , 매월 말   산 하여 그 다  1개월간 한다. 

3.  신탁 산 액  동 법  등  발행한 지 수  10%  과하여 하는 

행  

4.  신탁재산  집합 (법 279 1항   집합  포함한다.  

에  같다)에 운 함에 어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

가. 신탁 산 액  100  50  과하여 같  집합 업 (  279 1항   

집합 업  포함한다)가 운 하는 집합 ( 279 1항   집합  

포함한다)  집합 에 하는 행  

나. 신탁 산 액  100  20  과하여 같  집합 (  279 1항   

집합  포함한다)  집합 에 하는 행  

다. 사 집합 (사 집합 에 상당하는  집합  포함한다)  

집합 에 하는 행  

라. 신탁재산  같  집합 ( 279 1항   집합  포함한다)  

집합  수  100  20  과하여 하는 행 .  경우 그 비  계산  

하는 날   한다. 

마.  신탁  수  매하는 매매업  또는 개업 가 는 매수수료  

매보수   신탁  하는 다  집합 ( 279 1항   

집합  포함한다)  집합  매하는 매매업 {  

매매업 (  에 라 에  매매업에 상당하는 업  하는  

말한다)  포함한다} 또는 개업 {  개업 (  에 라 에  

개업에 상당하는 업  하는  말한다)  포함한다}가 는 매수수료  

매보수  합계가  시행  77 4항에  한 한도  과하여 집합 에 

하는 행  

5. 생상 매매에  험평가액  신탁  산 액에  채 액  뺀 가액  100%  

과하여 하는 행  

6. 생상  매매  하여 산  동  등  행한  가격변동  한 

험평가액  신탁 산 액  10%  과하여 하는 행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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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법 시행  86 에  하는 한도  과하여 집합 업  계열 사가 발행한  

취득하는 행  

8. 신탁재산  그 행  산하는 에 다  채  우  변 하고 여재산  는 

경우에 한하여 그 채  상 한다는 건  는 후순 채 에 하는 행  

 

20 (한도  한  ) ①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 1  내지 

5  규  그 한도 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  4   5  사 에 

해당하는 경우에는 비  한 날  15  내에 그 한도에 합하도  하여야 한다. 

1. 신탁  1월간 

2. 신탁 계 간 료   1월간( 계 간  3월 상  경우에 한한다) 

3. 신탁 계약 간 료   1월간(계약 간  3월 상  경우에 한한다) 

4. 3 업  동안 누 하여 가  또는 해지청 가 각각 신탁 산 액  10%  

과하는 경우 

5. 신탁재산   등 산  가격변동  18 1  내지 5  규  하게 

는 경우 

②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가피하게 18 5  내지 9 , 19 2  

내지 6 에  한도  과하게 는 경우에는 과  3개월 지( 도 등  처  

가능한 상 산  그 처  가능한 시 지)는 그 한도에 합한 것  본다. 

1. 신탁재산에 하는 상 산  가격 변동 

2. 신탁  해지 

3. 담보  실행 등 리행사 

4. 신탁재산에 하는  행한  합병 또는 할합병 

5. 그 에 상 산  가 취득 없  한도  과하게  경우 

③ 19 2 본 , 4  가   나 , 5   6  규  신탁   

1개월 지는 하지 아니한다.   

 

4  신탁재산  보   리 

 

21 (신탁업  주  ) 신탁업 는 량한 리  주  신탁재산  

보 · 리하여야 하 , 수   보 하여야 한다. 

 

22 (신탁업  업 한 등) ①신탁업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

계열 사여 는 아니 다. 

1. 해당 집합  

2. 그 신탁재산  운 하는 집합 업  

②신탁업 는 신탁재산  신  고 재산, 다  집합 재산 또는 3  탁  재산과 

하여 리하여야 한다.  경우 집합 재산 라는 사실과 탁  하여야 한다.  

③신탁업 는 신탁재산  , 그 에  시행  268 1항에 하는 것  신  고 재산과 

하여 집합  별  한 탁결 원에 탁하여야 한다 

④신탁업 는 집합 업 가 그 신탁업 에 하여 산  취득·처  행 또는 보 · 리 등에 

필 한 지시  하는 경우  각각  집합 재산 별  행하여야 한다. 

⑤집합 재산  보 ㆍ 리하는 신탁업 는 신  보 ㆍ 리하는 집합 재산  신  

고 재산, 다  집합 재산 또는 3  보  탁  재산과 거래하여 는 아니 다. 

다만, 집합 재산   운 하  하여 필 한 경우  통  하는 경우에는 

그러하지 아니하다. 

⑥집합 재산  보 ㆍ 리하는 신탁업 는 신  보 ㆍ 리하는 집합 재산  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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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계  고 재산과 거래하여 는 아니 다. 

⑦집합 재산  보 ㆍ 리하는 신탁업 는 그 집합  집합 재산에 한 보  

 고 재산  운 , 가 운 하는 집합 재산  운  또는 가 매하는 

집합  매  하여 하여 는 아니 다. 

 

23 (운 행  감시  등) ①신탁업 는 그 신탁재산  운 하는 집합 업  운 지시 또는 

운 행 가 , 신탁계약 또는 ( 비   간  포함한다. 하 

에  같다) 등  하 는지 여 에 하여 하고, 사항  는 경우에는 

집합 업 에 하여 그 운 지시 또는 운 행  철 ·변경 또는 시  해야 한다. 

②신탁업 는 집합 업 가 1항에   3 업  내에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

그 사실  원 에 보고하여야 하   시행  269 2항  하는 사항  공시하여야 

한다,   

③집합 업 는 1항  에 하여 원 에  신청할 수 다.  경우 

당사 는 원  결  라야 한다. 

④신탁업 는 집합 재산과 하여 다  각  사항  하여야 한다, 

1. 가   신탁계약에 합하는지 여  

2.  88 1항· 2항에  산운 보고   한지 여  

3.  93 2항에  험 리   한지 여  

4.  238 1항에  집합 재산평가가 공 한지 여  

5.  238 6항에  가격  산  한지 여  

6. 1항 또는 2항  시  등에 한 집합 업  행  

7. 그 에  보  하여 필 한 사항  통  하는 사항 

⑤신탁업 는 1항에   하거나 2항에  보고  하  하여 필 한 경우 또는 

4항 각  사항  하  하여 필 한 경우에는 집합 업 에 하여  료  

 할 수 다.  경우 집합 업 는 당한 사 가 없는 한 에 하여야 한다. 

    

5  수  매  매 

 

24 (수  매) ①  신탁  집합 업 는 본 수  매하  해 매 사  

매계약 또는 탁 매계약  체결한다.  

② 는 매 사  통하여  수  취득할 수 다. 

③ 매 사는 매보수 또는 매수수료  하여 매 사가 에게 공하는 역 또는 

비스에 한 내  재  료  공하고 그 내  하여야 한다. 

 

25 ( 매가격) ①수  매가격  가  수  취득  하여 매 사에  

납 한 업  3 업 에 공고 는 가격  하 ,  경우 업  산  

2 2  규 에도 하고 매 사  업 (단,  한다)  한다. 다만,  

신탁   하는 에는 신탁 에 공고 는 가격  한다. 

② 1 항 본  규 에 하고 가 17 시 경과 후에  납 한 경우 수  

매가격   납 한 업  4 업 에 공고 는 가격  한다. 

 

26 (수  매) ①수 는 언 든지 수  매  청 할 수 다. 

②수 가 수  매  청 하고  하는 경우에는 수  매한 매 사에 청 하여야 

한다. 다만, 매 사가 해산, 허가취 , 업 지 등 에  하는 사 ( 하 “해산 등” 라 

한다)  하여 매청 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시행규 에  하는 에 라 

집합 업 에 직  청 할 수 , 집합 업 가 해산 등  하여 매에 할 수 없는 



 
 

 10

 

경우에는 신탁업 에 직  청 할 수 다. 

③ 2항  본  규 에 하여 수  수  매청   매 사는 지체없  

집합 업 에게 매에 할 것  하여야 한다. 

④실질수 가 수  매  청 하고  하는 경우에는 매 사  통하여 한 탁결 원에 

2항  규 에 라 매  청 할 것  하여야 한다.  

⑤ 보 수 가 매  청 하고  하는 경우에는 수 에 재  매 사  경 하여 

집합 업 에 수  하여야 한다. 

⑥집합 업 (집합 재산  보 · 리하는 신탁업  포함한다)는 본 에 라 수  

매한 경우 그 수  각하여야 한다. 

 

27 ( 매가격  매 ) ①수  매가격  수 가 매 사에 매  청 한 

날(실질수  경우 26 4 항  규 에 라 매 사에 매청  한 날  말한다. 

하  에  같다)  4 업 (17 시 경과 후에 매청 시 5 업 )에 공고 는 당해  

수  가격  한다. 다만, 매청  한 거래  개  아닌 경우에는 

2 2  규 에도 하고 그 매청  업 에 포함하여 산 한다. 

② 26  규 에 라 매청  거나 매에 할 것   

집합 업 (집합 재산  보 · 리하는 신탁업  포함한다)는 수 가 매  청 한 날  

8 업 (17시 경과 후에 매청 시 9 업 )에 수 에게 매  지 한다. 

③ 매 사는 2항  규 에 하여 집합 업  또는 신탁업  지  매 에  

매수수료   등  공 한 액  수 에게 지 한다. 

④ 매  신탁재산  보   또는 신탁재산  매각하여 한  

지 한다. 다만,  신탁 수  원  동  얻  경우에는  신탁재산  지 할 수 

다. 

 

28 ( 매연 ) ① 26  규 에 하여 수  매에 하여야 하는 

집합 업 (신탁업  포함한다. 하  에  같다)는 신탁재산  산  처  가능한 

경우 등  시행  256 에  하는 사  하여 매 에 매  지 할 수 없게  

경우 그 수  매  연 할 수 다.  경우 집합 업 는 매  연 한 날  6 주 

내에 수 에  수  매에 한 사항   시행  257 1 항에  하는 

사항  결 하여야 한다. 

②집합 업 는 수 에  수  매에 한 사항  하지 아니하거나 매에 하여 

한 사항  실행  가능한 경우에는 계 하여 매  연 할 수 다. 

③수 에  매에 한 사항  결 거나 매  계  연 하는 경우 집합 업 는 지체 

없  다  각  에 라 한 사항  수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

1. 수 에  매에 한 사항  결한 경우 

가. 매에 하여 결한 사항 

나, 타  시행  257 2항에  한 사항 

2. 매연  계 하는 경우 

가. 매  연 하는 사  

나. 매  연 하는 간 

다. 매  재개하는 경우 매  지  

라. 타  시행  257 3항에  한 사항 

④ 매연 사   또는 가 해 어 매  재개할 수  경우 집합 업 는 매가 

연  수 에 하여 매한다는 뜻  통지하고  시행  258 에  하는 에 라 

매  지 한다. 

⑤집합 업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6  규 에도 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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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청 에 하지 아니할 수 다. 

1. 수  또는 질  리  행사할  하  하여 한 날  하여 

수 에 재  수  또는 질  그 리  행사할 수  또는 질  보도  

한 경우   한 날  6 업 (17시 경과 후에 매청  한 경우 7 업 )과 

그 리  행사할 날 지  사 에 매청  한 경우 

2.  또는 에 한 에 하여 매가 한 는 경우 

 

28  2( 매연 에  수  매) ①집합 업 는 신탁재산  가 

28  규 에 한 매연 사 에 해당하는 경우 매연 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( 하 

“ 상 산” 라 한다)에 하여는 수 가 보 하는 수  지 에 라 매에 할 수 

다.  

② 1 항  규 에 라 매가 결  경우에는 집합 업 가 매  결 한 날  

  매연  원  는 산  상 산  리하여야 한다.  

③집합 업 는 2 항  규 에 라 매연 사 에 해당하는 산  상 산  

리하여 동 매연 사 에 해당하는 산만  별도  신탁  할 수 다.  경우 

수 는  신탁 수  보 수에 라 리  별도  신탁  수  취득한 것  

본다. 

④집합 업 는 3 항  규 에 라 상 산   신탁에 하여는 30  

규 에 라 가격  산 하여 수  발행 및 매할 수 다.  

⑤집합 업 는 매가 결  경우에는 내  지체 없  수 , 신탁업  및 

매 사에게 통지하여야 하 , 매 사는 통지받  내  본ㆍ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.  

 

6  신탁재산 평가  계 

 

29 ( 신탁재산 평가) ①집합 업 는  238 1 항에 라 신탁재산  시가에 라 

평가하 , 평가  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 가액  평가하여야 한다.  

②집합 업 는 1 항에  신탁재산  평가업  수행하  하여  238  

2 항에  하는 집합 재산평가 원  ·운 하여야 한다. 

③집합 업 는 신탁재산에 한 평가가 공 하고 하게 루어질 수 도  신탁업  

 아  238  3 항에  하는 집합 재산  평가  차에 한 ( 하 

에  “집합 재산평가 ” 라 한다)  마 하여야 한다. 

④집합 업 는 2 항에  평가 원 가 신탁재산  평가한 경우 그 평가  지체없  

신탁업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 

⑤신탁업 는 집합 업  신탁재산  평가가   집합 재산평가 에 라 

공 하게 루어 는지 하여야 한다. 

 

30 ( 가격 산   공고) ①집합 업 는 29  규 에  신탁재산  평가결과에 

라 가격  산 한다. 가격[당해  수  가격]  2 항  가격  

공고·게시  날  차 상에 계상  신탁[당해  수  상당액] 산 액에  

채 액  차감한 액( 하 "순 산 액" 라 한다)  그 공고·게시  날  수 [당해  

수 ] 수  나누어 산 하 , 1,000  단  원미만 째 리에  4 사 5 하여 원미만 

째 리 지 계산한다. 

②집합 업 는 1항에 라 산  가격  매  공고·게시하 , 신탁   하는 

날[신규  수  행하는 날 또는 특   수   매  후 다시 행하는 

날]  가격  1  1원  하여 1,000원  공고한다. 

  ③집합 업 는 가격 산 업  사 리 사에 탁할 수 ,  경우 그 수수료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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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탁재산에  담한다. 

    

31 ( 신탁  계 간)  신탁  계 간  신탁   매 1 간  

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신탁 계 간  신탁계약  해지 지  한다. 

 

32 ( 신탁  계감사) ①집합 업 는  신탁  결산 마다 다  각    

 하여야 한다. 

1. 차  

2. 계산  

3. 산운 보고  

②집합 업 는 다  각  날  2월 내에  신탁재산에 하여 계감사  

계감사  아야 한다. 

1. 계 간  말  

2. 신탁  해지  

 

33 ( ) ①집합 업 는  신탁재산  운 에 라 생한 당해  수 별 

 신탁 계 간 료  업 에 한다. 다만, 242 에   0 보다 

 경우에는  보한다. 

②집합 업 는 1항  규 에 한  매 사  경 하여 수 에게  또는 새  

행 는 수  한다. 

   

34 ( 에 한 재 ) ①수 는 에  액  공 한 액   내에  

 지  가격  당해 수  매수 할 수 다. 

②  수  매수하는 경우 집합 업 는 당해 수  매수 액  납  료 

 에 10 1 항   수  행하여야 한다. 

 

35 (상 등  지 ) ①집합 업 는 신탁계약 간  료 거나 신탁  해지하는 경우 

지체없  신탁업  하여  신탁원본  상   ( 하 “상  등” 라 한다)  

매 사  경 하여 수 에게 지 한다. 

②집합 업 가 45  규 에 라  신탁 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  원  동  

얻어 신탁재산  산  수 에게 상  등  지 할 수 다. 

③집합 업 는 신탁재산   등 산  매각지연 등  사  하여 상  등  지  

곤란한 경우에는 한 탁결 원  통하여 그 사실  통지하여야 한다. 

 

36 (   상  등  시  등) ①  또는 상  등  수 가 그 

지 개시 ( 33   35  규 에 라 매 사가 수 에게  또는 상  등  

지 하는 날  말한다)  5 간 지  청 하지 아니한 에는 매 사가 취득할 수 다. 

②신탁업 가  또는 상  등  매 사에게 도한 후에는 매 사가 수 에 

하여 그 지 에 한 책  담한다. 

 

7  수  

 

37 (수 ) ①  신탁에는 체 수  는 수  , 수 는 

 또는  집합 규약에  한 사항에 하여만 결 할 수 다.  

②수 는 신탁  한 집합 업 가 집한다. 

③ 1 항  규 에 하고 수  결  하는 경우  특   수  수 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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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만 해 계가 는 에는 그  수  는 수  개 할 수 다. 

④ 신탁  한 집합 업 는 신탁재산  보 , 리하는 신탁업  또는 행  

수  수  100  5 상  한 수 가 수  과 집   

재한  하여 수  집  그 집합 업 에 청하는 경우 1 개월 내에 

수  집하여야 한다.  경우 집합 업 가 당한 사  없  수  집하  

한 차  거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  또는 행  수  수  100  5 

상  한 수 는 원  승  아 수  개 할 수 다.  

⑤｢상 ｣ 363 1 항  2 항  수  집통지에 하여 한다.  경우 “주주”는 

각각 “수 ” , “주주 ”는 “수 ” , “ 사”는 “집합 업 ”  본다. 

⑥수 는 행  수  수  과 수  하는 수   립 , 

한 수  결  3  2 상과 행  수  수  3  1 상  찬  

결 한다. 다만,  에  한 수  결 사항 에 신탁계약  한 수  

결 사항에 하여는 한 수  결  과 수  행  수  수  4  1 

상  수  결 할 수 다. 

⑦수 는 수 에 하지 아니하고 에 하여 결  행사할 수 다. 

⑧ 신탁  한 집합 업 ( 4항 후단에 라 수  집하는 신탁업  또는 행  

수  수  100  5 상  한 수  포함한다. 하  항에  같다)는 

수  개시 시각에  1시간  경과할 지 한 수 가 한 수  

수가 행  수  수  과 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  연 할 수 다.  경우 

집합 업 는 그 날  2주 내에 연  수 ( 하 “연 수 ”라 한다)  

집하여야 한다. 

⑨연 수  개시 시각에  1시간  경과할 지 한 수 가 한 

수  수가 행  수  수  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한 수  

수  수  수 가 립  것  본다.  경우 연 수  결 에 하여 

5항  함에 어  “ 한 수  결  3  2 상과 행  수  수  

3  1 상”  “ 한 수  결  3  2 상”  하고, “ 한 수  결  

과 수  행  수  수  4  1 상”  “ 한 수  결  과 수”  한다. 

⑩ 3항  규 에 한 수 는 4항, 6항, 8항  9항  규  함에 어 

“ 행  수  수”는 “ 행  당해  수  수”  본다. 

 

38 ( 수  매수청 ) ①  188 2 항 각    후단에  신탁계약  변경 

또는 193 2 항에  신탁  합병에 한 수  결 에 하는 수 는 

수  에 해당 집합 업 에게  그 결 에 하는 사  통지한 경우에는 그 

수  결  20  내에 수  수  재한  가 하고 는 

수  매수  청 할 수 다. 

② 신탁  한 집합 업 는 1항에  청 가 는 경우 해당 수 에게 수  

매수에  수수료, 그  비  담시켜 는 아니 다. 

③ 신탁  한 집합 업 는 1항에  청 가 는 경우에는 매수청 간  만료  

날  15  내에 그 신탁재산  그 수  매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매수  

하여 매수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  승  아 수  매수  연 할 수 

다. 

④ 신탁  한 집합 업 는 3항 본 에 라 수 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  그 

수  각(消却)하여야 한다. 

 

8  보수  수수료 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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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(보수) ① 신탁재산  운   리 등에 한 보수( 하 “ 신탁보수”라 한다)는 

신탁  담하 , 그 는 다  각  같다. 

1. 집합 업 가 취득하는 집합 업 보수 

2. 매 사가 취득하는 매 사보수 

3. 신탁업 가 취득하는 신탁업 보수 

② 신탁보수  계산 간( 하 “보수계산 간” 라 한다)    매 3개월간  

하  보수계산 간  신탁보수  매  차 상에 계상하고 다  각  어느 하나에 

해당하는 경우가 생하는 에 집합 업  지시에 라 신탁업 가 신탁재산에  한다.  

1. 보수계산 간  료 

2. 신탁  해지(해지 에 상당하는 신탁보수 에 한한다) 

3. 신탁  해지  

③ 1항  규 에 한 신탁보수는 다  각  당해  수 별 보수 에 당해  

수 에 해당하는 신탁재산  연평균가액(매  신탁 순 산 액  연간 누 하여 합한 

액  연간 수  나눈 액)에 보수계산 간  수  곱한 액  한다. 

1.  A 수  

가. 집합 업 보수  : 연 1000  9.0 

나. 매 사보수  : 연 1000  9.0 

다. 신탁업 보수  : 연 1000  0.6 

2.  C1 수  

가. 집합 업 보수  : 연 1000  9.0 

나. 매 사보수  : 연 1000  19.0 

다. 신탁업 보수  : 연 1000  0.6 

3.  C2β 수  

가. 집합 업 보수  : 연 1000  9.0 

나. 매 사보수  : 연 1000  5.0 

다. 신탁업 보수  : 연 1000  0.6  

 

40 ( 매수수료)  

① 매 사는 수  매행 에 한 가  수 가 수  매수하는 시 에 

수  취 매수수료  취득할 수 다. 

② 취 매수수료는 납 액(수  매수시 하는 가격에 매수하는 수  수  

곱한 액  1,000  나눈 액)에 다  각   수 별 취 매수수료  곱한 

액  한다. 

1.  A 수  : 납 액  100  1.0 

③ 취 매수수료는 신탁재산  원본액  지 아니한다. 

 

41 ( 매수수료) ①  A 수   수  매하는 경우 매 사( 26 2항 단  

사 가 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업  또는 신탁업  말한다)는 매  청 한 수 가 그 

수  보 한 간(당해 수  매수  산  하여 매시 는 가격 

지  말한다)별  매수수료  징 하여 매  지  업 지 신탁재산에 

편 하 ,  A 수  매하는 경우는 매수수료  징 하지 아니한다. 

② 매수수료는 원본 수에  생한 (재 수에  생한  한다. 하 본 

항에  ‘ ’ 라 한다)   다 에  하는  같  과한다. 

  1. 30 미만 :  70% 

2. 90 미만 :  30% 

③ 매 사는 1항  2항  규 에도 하고 52  규 에 한 “수 통 거래약 ”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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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에 라 식  고객 등에 하여 매수수료  과  할 수 다. 

 

42 ( 타 운 비  등) ① 신탁재산  운  등에 는 비  체 수  담  하 , 

집합 업  지시에 라 신탁업 가 신탁재산에  하여 지 한다. 다만, 특   

수  수 에 하여만 해 계가 는 경우에는 특   수  수 에게만 

비  담시켜야 한다. 

② 1 항에  “ 체 수  담  하는 비 ” 라 함  신탁재산과  다  각  

비  말한다. 

1.  등 산  매매수수료 

2.  등 산  탁  결 비  

3. 신탁재산  계감사비  

4. 수  리비  

5. 체 수  는 수  비  

6. 신탁재산에 한 비  

7.  등 산  가격 보비  

8. 신탁재산  운 에 필 한 지 재산 비  

9. 해 보 리   비  

10. 타 에 하는 비  신탁재산  운  등에 는 비  

③ 1항 단 규 에  “특   수  수 에게 담시키는 비 ” 라 함  당해  

수  수 에 하여 해 계가 는 신탁재산과  다  각  비  말한다. 

1. 특   수  수  는 수  비  

 

 9  신탁계약  변경  해지 등 

 

43 (신탁계약  변경) ①집합 업 는 신탁계약  변경하고 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  

변경계약  체결하여야 한다.  경우 신탁계약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

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37 6 항 본 에  수  결  거쳐야 한다. 

1. 집합 업 ∙신탁업  등  는 보수, 그  수수료  상 

2. 신탁업  변경( 44  3항 각  경우는 한다) 

3. 신탁계약 간  변경 

4. 그 에 수  과  한 사항   시행  217 에  하는 사항 

②집합 업 는 1항에 라 신탁계약  변경한 경우에는  지 등  하여 

공시하여야 하 , 1항 후단에 라 신탁계약 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에  수 에게 

통지하여야 한다. 

③  신탁계약에 규  사항   등  변경  그   경우에는 그 변경  에 

다. 

④수 가 2항  규 에 한 공시  1월 내 매 사에 신청  하고 

수  매  청 할 수 고,  경우 매 사는 41  규 에도 하고 매수수료  

지 아니한다. 다만, 3항  신탁계약  단순한 수  등 경미한 사항  변경하거나  또는 

감독원  에 라 신탁계약 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
 

44 (집합 업   신탁업  변경) ①  신탁  집합 업 나 신탁업  변경하는 

경우에는 수  결  거쳐야 한다. 

②집합 업  변경  경우에는 1항에도 하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

수  결  거 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다. 

1. 합병ㆍ 할ㆍ 할합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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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 420 3항 1   2 에  원  에 라 집합 업 가 변경 는 

경우 

3. 「 산업  개 에 한 」 10 1항 6  8 지  규 에  

원  에 라 집합 업 가 변경 는 경우 

③신탁업  변경  경우에는 1항  규 에도 하고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수  결  거 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다. 

1. 합병ㆍ 할ㆍ 할합병 

2. 업양도 등  신탁계약  가 는 경우 

3.  184 4항,  246 1항 등   수  하여 가피하게 신탁계약  

가 는 경우 

4.  420 3항 1   2 에  원  에 라 신탁업 가 변경 는 경우 

5. 「 산업  개 에 한 」 10 1항 6  8 지  규 에  

원  에 라 신탁업 가 변경 는 경우 

 

45 (집합  해지) ① 신탁  한 집합 업 는 원  승  아 

신탁  해지할 수 다. 다만,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  

승  얻지 아니하고  신탁  해지할 수 ,  경우 집합 업 는 그 해지사실  

지체 없  원 에 보고하여야 한다. 

1. 수  원  동 한 경우 

2. 수  에 한 매  청  아 신탁계약  해지하 는 경우 

3. 1개월간 계 하여 신탁  원본액 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

② 신탁  한 집합 업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 

신탁  해지하여야 한다.  경우 집합 업 는 그 해지사실  지체 없  원 에 

보고하여야 한다. 

1. 신탁계약에  한 신탁계약 간  료 

2. 수  신탁 해지 결  

3. 신탁  피 수합병 

4. 신탁  등  취  

③ 1항 2  규 에 라 신탁계약  해지하는 경우에는 41  규 에 하고 

매수수료  지 아니한다. 

④ 1항 3  규 에 하여  신탁  해지하고  하는 경우 집합 업 는 해지사 , 

해지 , 상  등  지   타 해지 사항   지 등  하여 

공시하거나 한 탁결 원  통하여 수 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 

   

46 (미수   미지  처리) ①집합 업 는 45 에 라 신탁  해지하는 경우 

미수  채  는 에는 업규  7-11 1 항  하는 공 가액  신탁  

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  채 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수  채   시행  

87 1 항 3 에 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할 수 다. 

②집합 업 는 45 에 라 신탁  해지하는 경우 미지  채 가 는 에는 1항  

공 가액  신탁 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  채  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미지  

채 가  경우   시행  87 1항 3 에 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할 수 

다. 

   

10  보  

 

47 ( 신탁  합병) ① 신탁  한 집합 업 는 그 집합 업 가 운 하는 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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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  수하는  등  신탁  합병할 수 다. 

② 신탁  한 집합 업 는 1항에 라 신탁  합병하고  하는 경우  

193 2항 각 에  하는 사항  재한 합병계  하여 합병하는 각 신탁  

수  결  거쳐야 한다. 

 

48 ( 집합  취득 한 등) ①집합 업 는 신탁  계산  그 신탁  

수  취득하거나 질   지 못한다. 다만,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신탁  계산  그 신탁  수  취득할 수 다. 

1. 담보  실행 등 리 행사에 필 한 경우.  경우 취득한 수   시행  

하는 에 라 처 하여야 한다. 

2. 38  규 에 라 수  매수하는 경우 

②집합 업 는 1항 1  단에 라 취득한 수  취득  1개월 내에 다  각 

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처 하여야 한다. 

1. 각 

2. 매 사  통한 매도 

 

49 ( 차  등  한) ①집합 업 는 신탁재산  운 함에 어  신탁  계산  

 차 하지 못한다. 다만,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신탁  

계산   차 할 수 다. 

1. 26 에  수  매청 가 량  생하여 시  매  지  

곤란한  

2. 38 에  매수청 가 량  생하여 시  매수  지  곤란한  

② 1항에 라 신탁  계산   차 하는 경우 그 차  액  차  당시 

신탁재산 액  100  10  과하여 는 아니 다.  

③ 1항에  차  , 차  상   상 산  취득 한 등  시행  

하는 에 라야 한다.  

④집합 업 는 신탁재산   여( 17 2항 1  단  한다)하여 는 

아니 다. 

  ④집합 업 는 신탁재산  운 함에 어  신탁재산   신탁   하여 

채무보  또는 담보 공  하여 는 아니 다. 

 

50 (공시  보고  등) ①집합 업 , 신탁업 가 수 에 하여 간신 에 공고  하는 

에는 매 경 신 에 공고하 , 2 상  간신 에 공고하는 에는 한 경 신 에도 공고한다.  

②집합 업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그 사 생 후 지체없  3항에  

하는 에 라 공시하여야 한다. 

1. 운  변경 

2. 매연  또는 매재개  결   그 사  

3.  시행  93 2항  하는 실 산  생한 경우 그 내역  상각  

4. 수  결내  

5. 그 에  보  하여 필 한 사항   시행  93 3항에  하는 사항 

③ 2항에  수시공시는 다  각   공시하여야 한다. 

1. 집합 업 , 수  매한 매 사  한   지  

하여 공시하는  

2. 수  매한 매 사  하여  우편  하여 수 에게 알리는  

3. 집합 업 , 수  매한 매 사  본 과 지 , 그  업 에 게시하는  

④집합 업 는  119 에 하여 공   수  행하는 경우에는 에 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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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, 신고 ,   행실 보고  등  원  통해 공시하여야 하 , 

 경우  123  규 에 라 원 에 하고  시행규  13  1항 각 

 에 비 하고  열람할 수 도  하여야 한다. 

⑤집합 업 는 신탁    매3개월마다  88 에  규 한 

산운 보고  하여 수 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가 수시  변동 는 등 

  해할 우 가 없는 경우 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

아니할 수 다. 

1. 수 가 산운 보고  수  거 한다는 사   시한 경우  

2. 수 가 보 하고 는 수  평가 액  10만원 하  경우 

⑥신탁업 는 신탁  계 간 료 등  90 2항에  하는 사 가 생한 후 2월 

내에  248 에  규 한 산보 · 리보고  하여 수 에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

가 수시  변동 는 등   해할 우 가 없는 경우  5항 단  각  어느 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다. 

⑦ 5항  6항  규 에 하여 산운 보고 , 산보 ∙ 리보고  하는 경우 수  

매 사  통하여 직  또는 우편   하여야 한다. 다만, 수 에게 우편 

주 가 없는 등  경우에는  89  2항 1   3  에 라 공시하는 것  

갈 할 수 , 수 가 우편 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라야 한다. 

⑧집합 업 는 생상 매매에  계약 액   시행  96 2항에  하는 험에 

한 지   지 등 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 

⑨집합 업 는 다  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생한 경우 그 사 가 생한 날  

2개월 내에 32 에  결산  하여 계감사  계감사  아야 하고,  

결산 는 원   에 하여야 한다. 

  1. 집합  계 간 료 

2. 집합  계약 간  료 

3. 집합  해지 

⑩집합 업 는 매  업보고   시행  94 1항  규 에 라 하여 매  

료 후 20  내에 원   에 하여야 한다. 

 

51 ( 해 상책 ) ①집합 업 , 신탁업 는 ·신탁계약· 에 하는 행  

하거나 그 업   하여 수 에게 해  생시킨 경우 그 해  상할 책  다.  

②  신탁  집합 업  신탁업 는 매 사· 사 리 사·집합 평가 사(  

258 에  집합 평가 사  말한다)  채 평가 사(  263 에  

채 평가 사  말한다)  함께 에 라 수 에 하여 해 상책  담하는 경우 

귀책사 가 는 경우 연 하여 해 상책  진다. 

 

52 (수  통 거래) 수 는 한 가 한 ”수 통 거래약 ”에 라 

통 거래 등  할 수 다.  

 

53 (  등  )  신탁계약에  하지 아니한 사항    규 에  하는 

에 다. 

 

54 ( 할 원) ①집합 업 , 신탁업  또는 매 사가  신탁계약에 하여  한 

에는  하는  본 재지  할하는 원에 한다.  

②수 가  하는 에는 수  택에 라 수  주 지 또는 수 가 거래하는 

집합 업 , 신탁업  또는 매 사  업 포 재지  할하는 원에 할 수 다. 다만, 

수 가 거래  3 1항 13  규 에 한 비거주  경우에는 수 가 거래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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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 업 , 신탁업  또는 매 사  업 포 재지  할하는 원에 하여야 한다. 

 

    

(시행 )  신탁계약  2009  5월 3  시행한다. 

 

    

(시행 )  신탁계약  2010  3월 16  시행한다. 

 

 

 

집합 업   :  울시 등포  여 도동 23-5 

한 신탁운 주식 사 

사    철  훈 ( ) 

 

신 탁 업    : 울시  린동 33 

도 행 울지   

지   마 클헬벡 ( ) 

 

 


